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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RP까지 더하면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으로 늘어

난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금액

이 연간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보다 적은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

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600만

원이면 최대 99만원, 900만원이면 148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600만원이면 79만2000원, 900만원이면 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ditor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월급은 끝났다. 그런데 연금은 멀었다.” 

법에서 정한 직장인의 정년은 60세지만, 노령연금

을 받으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 직장인만 이

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다. 요즘 공무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

면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개시 시

기를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년퇴직 이후 연금 개시까지 1~5년 정도 소득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 맞춰 저축한다 

소득공백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대신 메워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기왕에 저축

할 요량이면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금융상

품이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

계좌가 여기 해당한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더라도 한 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여기

FOCUS 공무원의 연금계좌 활용법

공무원들이 요즘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 갖는 까닭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기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개시 시기*

 
출생연도  지급 개시 연령  퇴직연도   60세 정년

 60세 미만 정년 
     또는 계급 정년

1952년생 이전  60세  2016~21년  60세  퇴직 시

1953~56년생  61세  2022~23년  61세  퇴직 후 1년

1957~60년생  62세  2024~26년  62세  퇴직 후 2년 

1961~64년생  63세  2027~29년  63세  퇴직 후 3년

1965~68년생  64세  2030~32년  64세  퇴직 후 4년

1969년생 이후  65세  2033년 이후  65세  퇴직 후 5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개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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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연

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 IRP도 소득이 있으면 근

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공

무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정년퇴

직까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50세 공무원이 정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900만원(월 75만원)씩 저축한

다고 해보자. 10년 동안 원금만 

9000만원이 쌓인다. 연평균 3% 수익을 내면 정년퇴직 때 1억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환급받은 세금

은 재투자하거나, 50세 이전에 저축을 시작하면 정년퇴직할 

무렵 더 많은 노후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어떤 혜택 있나

직장인 퇴직자들 중에는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

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이들이 많다. 퇴직급여를 일시

에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얻을 수 있

는 혜택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둘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부

과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해서 

일반 금융상품에 맡겨 둔다고 해보자. 금융회사는 매년 발

생하는 이자와 배당을 지급할 때마다 15.4%의 소득세를 원

천징수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이 넘는 투

자자는 초과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번에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다고 해보자. 금

융회사는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 형태로 지

급할 때 연금소득세(세율 3.3~5.5%)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을 수령할 때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연금

소득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셈

이다.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

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만, 이때도 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16.5%의 단

일 세율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

다.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세

율(15.4%)보다 분리과세 세율

(16.5%)이 조금 높긴 하지만 연

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액을 알아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

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

을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낮추면 3.3~5.5% 세율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을 하면 지역가

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으로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

타, 연금소득이 있다. 현재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

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

금과 개인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까. 이

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소득

의 7.09%(2023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건강보험

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의 8% 가

량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는 셈이다.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퇴직자가 퇴직

급여를 일시 수령해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자와 배당을 수령하면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

해야 한다. 이럴 때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

으로 수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

소득공백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대신 메워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기왕에 저축할 

요량이면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가 여기 

해당한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더라도 한 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여기에 IRP까지 더하면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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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퇴직금은 전부 과세대상이고,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공무원 퇴직수당·명예퇴직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하려면?  

공무원은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일단 현금으로 수령해

야 한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

만 수령한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과세 대

상 소득과 퇴직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과세 대상 퇴직수

당과 명예퇴직금은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에 이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연금계좌로 환급받는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중 일부만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도 이체 비율에 맞춰서 돌려

받는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

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먼저 직장인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소

득세 자체가 없거나 많지 않아서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 앞

서 예로 든 A씨도 재직기간이 33년이나 되고, 과세 대상 퇴

직수당이 532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없으니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감면받

을 세금이 없다.  

하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혜

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특히 퇴직 공무원들은 건강보험

료에 민감하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에 건강보

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가 있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에 퇴직수당을 이체하면 각종 펀드, ETF, 리

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IRP에서는 각종 

펀드, ETF, 리츠만 아니라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

좌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효과와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톡

톡히 누리면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퇴직수당·명예퇴직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나

공무원은 퇴직할 때 퇴직연금과 별도로 일시금 형태로 퇴직

수당을 수령한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도 있다. 직장인들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또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 전액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퇴직수당 중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은 얼마나 될까. 공무

원은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낸다. 이 같은 공적연

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2002년 도입됐기 때문

에,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

다. 따라서 연금소득 중에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퇴직소득세를 부

과한다. 또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수당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과세대상 퇴직수당을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A씨는 

1991년 3월 1일 공무원에 임용됐고, 2023년 6월 30일 퇴직

하면서 퇴직수당으로 8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의 재직기

간은 32년 4개월(388개월)이고, 2002년 이후 재직기간은 

21년 6개월(258개월)이다. 이 경우 퇴직수당 8000만원 중 

5320만원(=8000만원×258개월/388개월)만 과세대상이고, 

해당 금액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퇴직수당과 달리 명

▶  임용 일자 - 1991년 3월 1일

▶  퇴직 일자 - 2023년 6월 30일

▶  실제 재직기간 (월수) - 32년 4개월 (388개월)

▶  2002년 이후 재직기간(월수) - 21년 6개월 (258개월)

▶  과세 대상 퇴직수당

A씨의 퇴직수당 중 과세 대상은?

=8000만원×                   =5320만원 

=퇴직수당×
2002년 이후 재직기간(월수)

실제 재직한 기간(월수)

258개월

38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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